
학사운영규정(UCS-B-501)(개정일자 2026. 1. 1.) 제37조

제37조(출석인정)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인정신청서(양식B501-8)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
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20.9.1.>

  1.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 <개정>(2018.12.01.)

    

구분 대상 일수
결혼 본인 5

출산
본인 20
배우자 5

사망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3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개정 2020.7.1>
  2. 본인의 긴급수술, 중병으로 인한 경우 3주일 범위 내에서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
  3. 각종 병사관계(징병검사, 근무소집 등)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간
  4.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경과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하게 되는 경우 입대일    
이후의 기간 <개정 2020.1.1.>
  5.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교무처장이 인정한 기간 <개

정 2023. 3. 1.>
  <개정>(2017.11.01.)
  6. 현장견학, 실습, 학습답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학부(과)장이 인정한 기간. 단, 전    
공수업에 한하여 인정한다. <개정 2020.1.1.>
  7.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이내, 학기당 4일 이내(단,    
시험기간은 불가) <신 설> (2008. 7. 1)
  8.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기간 <개정 2020.9.1.>
  9. 기타 천재지변,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기간 <개정 

2020.7.1>
  10.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. 단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, 산업체위탁교육과정, 계

약학과 과정은 예외로 한다. <신설 2020.1.1., 개정 2022. 6. 1.>


